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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(2021.1.19.~2021.2.14. 적용) 사항 안내

1.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귀 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.

2.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· 농수산가공품

선물 가액 범위를 이번 설 명절 기간에 한하여(2021.1.19.~2021.2.14. ) 현행 10만원

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붙임과

같이 안내해드립니다.

3. 각급 기관에서는 청탁금지법령 개정사항을 소속 · 산하기관에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

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.

4. 아울러, 보도자료, 시행령 개정안 등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어 소속 공직자등에 대한

교육 및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
붙임 1. (210119)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1부.

2. 설명절-청탁금지법-조정(가로형) 1부.

3. 설명절-청탁금지법-조정(세로형) 1부.

4. (210119)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(공포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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